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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탁계약서 변경 대비표 
 

칸서스자산운용㈜ 

 

1. 투자신탁의 명칭 

- 칸서스 뫼비우스200인덱스 증권투자신탁1호(주식-파생형) 

2. 신탁계약서 변경 시행일 

- 2021년 3월 23일 

3. 변경사유 

- 환매수수료 폐지 

4. 신탁계약서 변경내용   

항목 현  행 개  정 

제3조(집합

투자기구의 

명칭 및 종

류등) 

 

~② (생략) 

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수

익증권의 종류 및 판매기준은 다음 각 호와 

같다. 

구분 투자금

액 및 

투자자

자격 

판매수

수료부

과여부 

(제38조

참조) 

환매수수료부

과여부 

(제39조참조) 

1.C클래스 

수익증권 

(생략) 없음 있음 

2.A2클래스 

수익증권 

있음 없음 

3.A1클래스 

수익증권 

있음 없음 

4.A-H클래스 

수익증권 

있음 없음 

5.A-E클래스 

수익증권 

있음 없음 

6.C-D클래스 

수익증권 

없음 있음 

7.C-W클래스 

수익증권 

없음 있음 

8.C-F클래스 없음 있음 

~② (현행과 같음) 

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수익증

권의 종류 및 판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

다. 

구분 투자금

액 및 

투자자

자격 

판매수수

료부과여

부 

(제38조참

조) 

(삭제) 

1.C클래스 

수익증권 

(현행과 

같음) 

없음 (삭제) 

2.A2클래스 

수익증권 

있음 

3.A1클래스 

수익증권 

있음 

4.A-H클래스 

수익증권 

있음 

5.A-E클래스 

수익증권 

있음 

6.C-D클래스 

수익증권 

없음 

7.C-W클래스 

수익증권 

없음 

8.C-F클래스 없음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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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익증권 

9.AG클래스 

수익증권 

(생략) 있음 있음 

10.S클래스 

수익증권 

있음 

(제38-1

조 

참조) 

있음 

 

 

 

 

 

 

 

수익증권 

9.AG클래스 

수익증권 

(현행과 

같음) 

있음 (삭제) 

 

10.S클래스 

수익증권 

있음 

(제38-1조 

참조) 
 

제39조

(환매수수

료) 

 

① C,·C-D,·C-W, C-F, AG,·S 클래스 수익증권

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(제24조제2항 단

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

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)는 환매를 청구

한 수익자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을 보유한 

기간(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

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수익

증권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)별로 

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

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. 

②환매수수료는 원본좌수에서 발생한 이익

금(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한다. 

이하 본 항에서 “이익금”이라 한다)을 기준

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부

과한다. 

 1. 30일미만 : 이익금의 70% 

2. 30일 이상 90일 미만 : 이익금의 30% 

③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

불구하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“수익증권

저축약관”에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자 

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

수 있다. 

④판매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

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

를 부과하지 아니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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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구하고 A1,·A2,·A-H,·A-E클래스 수익증권 

및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C 클래스 

수익증권에 대해서는 환매수수료를 징구하

지 아니한다. 

부칙

(2021.03.23) 

(신설) 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21년 03월 

23일부터 시행한다. 

 

 


